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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중앙기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등은 국가, 지자체 

본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는 시장(제주도 행정시장 포함),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 군, 자치구 



시군구등은 특별자치시장, 시군구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원료물질의 

수출입업이나 제조업 허가 받은 자 

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 

취급자등은 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승인자는 마약류취급승인자 

통합정보는 마약류 통합정보 

마약등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장소등은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 수단 

장소등 제공은 장소등을 타인에게 제공 

매매등은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 권유, 알선 

오남용은 오용, 남용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총리령 

붉은색은 시행 예정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5조 

 

1. 목적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원료물질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 

-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오남용 인한 보건상 

위해 방지 

-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 

 

2. 정의 

 

1) 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2) 마약 

 

가) 양귀비 

-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 파파베르 브락테아툼 

 

나) 아편 

- 양귀비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 단,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 제외 

 

다) 코카 잎(엽) 

- 코카 관목(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의 

잎  

- 단, 엑고닌, 코카인,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 

 

라)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와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아세토르핀, 벤질모르핀, 코카인, 코독심, 

데소모르핀, 디히드로모르핀, 엑고닌과 그 

유도체(별도 규정한 유도체 제외), 에토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 히드로모르피놀, 히드로모르폰, 메틸데소르핀, 

메틸디히드로모르핀, 메토폰, 모르핀, 

모르핀-엔-옥사이드, 미로핀, 니코디코딘, 

니코모르핀 

- 노르모르핀, 옥시코돈, 옥시모르폰, 테바콘, 

테바인,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에틸모르핀, 니코코딘 

- 노르코데인, 폴코딘, 엔-옥사이드이나 4급 

암모늄 구조 가진 모르핀 유도체(별도 규정한 

것 제외), 디히드로에토르핀, 오리파빈 



 

마) 상기 이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 있는 화학적 합성품 

- 아세틸메타돌, 알릴프로딘, 알파세틸메타돌, 

알파메프로딘, 알파메타돌, 알파프로딘, 

아닐레리딘, 벤제티딘, 베타세틸메타돌, 

베타메프로딘 

- 베타메타돌, 베타프로딘, 베지트라미드, 

클로니타젠, 덱스트로모라미드, 디암프로미드, 

디에틸티암부텐, 디메녹사돌, 디메펩타놀, 

디메틸티암부텐 

- 디옥사페틸부티레이트, 디페녹실레이트, 

디피파논, 에틸메틸티암부텐, 에토니타젠, 

에톡세리딘, 펜타닐, 푸레티딘, 히드록시페티딘, 



이소메타돈 

- 케토베미돈, 레보메토르판, 레보모라미드, 

레보페나실모르판, 레보르파놀, 메타조신, 

메타돈, 메타돈 제조중간체, 모라미드 

제조중간체, 모르페리딘 

- 노라시메타돌, 노르레보르파놀, 노르메타돈, 

노르피파논, 페티딘, 페티딘 제조중간체 에이, 

페티딘 제조중간체 비, 페티딘 제조중간체 시, 

페나독손, 페남프로미드 

- 페나조신, 페노모르판, 페노페리딘, 피미노딘, 

피리트라미드, 프로헵타진, 프로페리딘, 

라세메토르판, 라세모라미드, 라세모르판 

- 트리메페리딘, 프로피람, 드로테바놀, 

디페녹신, 알펜타닐, 틸리딘, 프로폭시펜, 



아세틸-알파-메틸펜타닐, 알파-메틸펜타닐, 

3-메틸펜타닐 

- 수펜타닐, 피이피에이피, 엠피피피, 

레미펜타닐, 타펜타돌, 티오펜타닐, 

3-메틸티오펜타닐, 알파-메틸티오펜타닐, 

베타-히드록시-3메틸펜타닐, 

베타-히드록시펜타닐 

- 파라-플루오로펜타닐, 아세틸펜타닐, 

에이에이치-7921, 부티르펜타닐, 카르펜타닐, 

푸라닐펜타닐, 옥펜타닐, 아크릴펜타닐, 

4-플루오로이소부티르펜타닐, 

테트라히드로푸라닐펜타닐 

- 유-47700, 파라플루오로부티릴펜타닐, 

오르토-플루오로펜타닐, 메톡시아세틸펜타닐, 



시클로프로필펜타닐, 크로토닐펜타닐, 

발레릴펜타닐 펜타닐의 유사체(별도 규정한 

것 제외), 이소토니타젠, 알티아이-111 

- 유-48800, 브로르핀, 메토니타젠, 올리세리딘, 

에타젠, 에토니타제핀, 프로토니타젠, 

2-메틸-에이피-237, 부토니타젠 

 

바) 가)부터 라)까지를 함유한 혼합물질, 

혼합제제  

- 다른 약물/물질과 혼합되어 상기 마약을 

다시 제조/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이나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한외마약은 

제외 

 



■ 한외마약은 다음 제제(주사제의 제제는 

제외) 

a) 100g당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과 그 

염류는 염기로서 1g이하(수제는 100㎖당 100

㎎ 이하)이고, 1회 용량이 코데인과 그 염류는 

염기로서 20㎎ 이하, 디히드로코데인과 그 

염류는 염기로서 10㎎ 이하이며, 마약성분외의 

유효성분 3종 이상 배합 

b) 100㎖당이나 100g당 의료용 아편이 100㎎ 

이하이고, 동일한 양의 토근 배합 

c) 디펜옥시레이트가 염기로서 1회 용량이 2.5

㎎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시레이트 용량의 1% 

이상의 아트로핀설페이트 함유 

d) 디펜옥신 1회 용량이 0.5㎎ 이하이고, 



디펜옥신 용량의 5%이상의 아트로핀설페이트 

함유 

e) 학술연구목적 연구시험용 시약으로서 

처장이 인정 

 

3)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오남용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 있는 

다음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되고 오남용시 심한 

신체나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이를 

함유한 물질 

 


	제1장 총칙

